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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

1. 관련 : 산업보건과-664(2020.2.11)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

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」

2.「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4판( '20.2.11)」

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배포하오니, 사업장 지도 · 안내(홍보)

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개요 주요 변경 내용 비고

명칭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

19(COV ID-19)로 명칭 변경
사업장 대응지침 전체

사업장 감염 유입 및

확산 방지
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추가 사업장 대응지침 5쪽

사업장 내 의사 환자 또는

확진 환자 발견시

집단시설 · 다중이용시설 소독에

대한 수정 · 보완
사업장 대응지침 8쪽

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 ·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

생활수칙 안내문 변경
사업장 대응지침 14-15쪽

참고지침 (붙임6) 질병관리본부 집단시설 · 다중이용시설 소독

안내 지침 추가
사업장 대응지침 48-53쪽

※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보라색 수정내용 참조

붙임: 코로나19(COVID-19)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(5판).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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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


